
유튜브(YOUTUBE)에 업로드 되어 있는 동영상 소스코드를 퍼와서 홈
페이지에서 보여줘도 되는가?

인터넷상에서여러참신한동영상들이주목을받기시작하면서자연스레이러한동영상을제공하는플랫폼인유

튜브가많은관심을받고있다. 현재유튜브는동영상서비스의선두주자라고할수있을정도로많은이용량을자
랑하는데, 이에따라유튜브동영상에대한저작권침해도많이이루어지고있으므로이용에주의할필요가있다.

유튜브홈페이지에서재미있게본영상을블로그나 SNS에서공유하고자할때해당영상의주소를링크하거나
소스코드를가져와동영상을직접게시글에첨부하는경우가있다. 이때링크를공유하거나소스코드를이용하는
행위는저작권침해일까?

우선, 동영상의 링크(URL)를 공유하는 것은 직접적으로 동영상을 복제하거나 전송하는 것이 아니라 동영상

으로 찾아가는 주소를 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유튜

브에서 제공하는 아이프레임(iframe) 소스코드를 게시글에 첨부하여 유튜브 플레이어로 재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유튜브 약관상 허용되어 있다.

[유튜브 이용약관 제4조 A항]
A. 귀하(유튜브 서비스 이용자)는 YouTube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는 본 서비스 또는 콘텐
츠의 어느 부분이라도 그리고 이를 어떤 매체로도 배포하지 않을 것에 동의합니다. 단, Yo
uTube가 본 서비스에서 제공된 기능(예를 들어, Embeddable Player)을 통하여 그러한 
배포를 위한 수단을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유튜브 이용약관 제6조 C항]
C. 귀하는 귀하의 콘텐츠에 대한 소유권 전부를 보유함을 명확히 합니다. 그러나, YouTub
e에 콘텐츠를 제출함으로써~, ~본 서비스의 모든 이용자에게, 본 서비스를 통하여 귀하의 
콘텐츠에 접속하고, 본 약관 및 본 서비스의 기능을 통하여 허용되는, 그 콘텐츠의 이용, 
복제, 배포, 전시, 발표, 온라인에 제공하거나 전자적인 방법으로 전송하고, 공연할 수 있는 
비독점적 라이센스를 본 서비스의 모든 이용자에게 허여합니다.

그렇다면 유튜브 영상을 특정 사이트나 프로그램을 통해서 다운 받거나 다른 사이트에서 다운 받은 영상

을 업로드 하는 것은 가능할까? 유튜브 영상을 다운 받는 행위는 유튜브나 유튜브에 영상을 올린 사람(유

튜버)이 직접적으로 다운로드 링크를 걸어주지 않는 한 금지된다. 영상을 다운로드 받아 다른 사이트에 업

로드 한다면 이는 우리 저작권법상 유튜버가 가지고 있는 저작권 중 복제권, 공중송신권(전송권)을 침해하

는 행위가 되므로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다. 

[유튜브 이용약관 제5조 B항]
B. 콘텐츠는 있는 그대로 귀하에게 제공됩니다. 귀하는 본 서비스의 제공된 기능을 통하여 
의도한 대로, 그리고 본 약관에 의해 허용된 대로 참고 목적 또는 개인적인 목적에 한하여 
콘텐츠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귀하는 해당 콘텐츠에 대하여 본 서비스에서 YouTube가 
표시한 “다운로드” 또는 그와 유사한 링크를 발견하지 않는 한 콘텐츠를 다운로드 하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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